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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공기 이 기록 리의 상 범 를 규정하는 것은 설명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에 해 정책 으로 근하여 기록의 

범 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요건들을 식별하 다. 이를 해 공공기록물법  자정부법, 자문서법 

등의 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범 를 분석하 다. 한 자화기록의 법  증거력에 

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도  보완사항을 제시하 다. 

ABSTRACT

Public institutions defining the legal scope of records management are a prerequisite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and public’s right to know. In this study, the requirements 

essential for determining the legal scope of the concept of public records were identified. 

For this, the concept of policies and the scope of public records which were prescribed 

by current law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lectronic Govern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were analyzed by this study. 

Furthermore, by examining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on the legal competence of 

evidence of digitized records,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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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록을 둘러싼 생산 환경이 변화하고, 새로

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정보자

원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  공

공기 에서 리해야하는 기록의 범 를 규정

하는 것은 요한 문제이다. 공공기 에서 어

느 범 까지를 공공기록물의 범 로 획득하여 

리할 것인지 정책 으로 정의하는 것은 기

의 설명책임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한 

기록 리의 목 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방 한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 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생산시 부터 리의 범

주에 포함하여 극 인 리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면 기록으로서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의 범 를 정책

으로 다루는 것은 더욱 요하다. 

기록학계에서도 변하는 정보환경에서 기

록 속성의 변화에 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용기록(records)과 보존기록(archives)의 구분

에 을 두어 정의해왔던 기존의 기록 개념에

서 나아가 기록의 본질  속성에서 비롯된 기록

의 특성을 밝 냄으로써 다른 유형의 정보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다루고 있다. 그간의 기록의 

정의에 한 연구는 기록이 갖추어야 할 품질 요

건으로서 기록의 특성을 정의한 에 기반하

고 이것은 기록 리 표 (ISO 15489-1:2001)의 

근거가 되었다. ISO 15489-1:2001에서 기록

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품질로 정의되었던 진

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은 2016년 개정

에서 공신력 있는 기록의 특성(Characteristics 

of authoritative records)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기록의 속성을 기반으로 기록의 법  

증거능력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젬마, 

오경묵(2020)은 공신력 있는 기록의 품질요건 

 진본성, 신뢰성에 주목하여 행 기록 리 

체계하에서 기록의 증거력 확보를 한 요건들

을 제시하 다. 이에 앞서 이젬마(2019)는 기

록의 개념에 해 신뢰할 수 있는 차와 체계, 

시스템에서 생산된 공신력 있는 기록인지를 우

선 으로 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윤은하(2019)는 기록의 증거력에 

해 법  맥락에서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상

법  형사소송법에서 정의되는 기록의 개념을 

분석하여 법  증거로서의 기록의 속성을 연구

하 다. 설문원(2022)은 법  증거로서 기록의 

신빙성을 단하는 방법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것이 기록 리 기 과 방법론에 미친 향을 

검토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법  증거력 확

보에 기록 리가 향을 미치는 상 계에 주

목하 다. 

기록의 개념에 한 연구는 주로 집단기억의 

형성에 기록과 아카이 가 해야 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기억담론의 에서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신동희, 김유승, 2016; 윤은하, 김유승, 

2016; 이경래, 이 석, 2017; 장 환, 김익한, 

2019). 설문원(2020)은 기억 담론을 기록 문

가의 실천  에서 검토하여 기록 정의의 실

천 모형을 제안하고, 기억기 으로서 기록물

리기 의 역할을 모색하 다. 반면 기록의 본질

 속성에 하여 이론  근거를 통해 살펴본 

설문원(2019)의 연구에서는 증거, 정보, 활동의 

재 물 측면에서 기록의 개념을 탐구하 고 나

아가 활동의 재 물로서 기록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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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개념에 해 재의 제도가 갖는 한계

를 다룬 이철환, 조 삼(2021)의 연구에서는 

례 분석을 통해 행법상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

는 기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는 례를 통해 기록의 개념과 범 에 련한 

쟁 들을 정리하여 구체 인 기록의 개념 정립

이 필요함을 논의하 다.

한편 자화 기록의 리 문제에 해 우지

원(2021)은 여 히 상당량으로 생산되는 비 자 

기록물을 자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화 기

록의 원본 인정을 한 공공기록물법과 규정 제

정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개념에 해 정책 으로 근하여, 기

록의 범 를 정함에 있어 포함해야 할 법  요

구사항들을 식별하고자 한다. 수많은 정보 

에서 어떠한 정보를 기록으로 획득할 것인가는 

기록 리 상을 명확히 하여 조직의 업무 행

의 정당성과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법령에서 규정하

는 기록의 범 에 한 기 이 불분명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책 추진의 불 화음은 기록 리 실

무 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에서의 기록의 모호한 경계는 정치

 논쟁과 갈등을 래하기도 하 다. 지난 십

수 년간 통령기록을 심으로 벌어진 사회  

사건들에서 기록학계가 문성을 갖고 권  있

는 해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했던 논란과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가 미비했던 부

분들에 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 업무 환경의 자화로 인해 업무 정보

의 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화 

기록이 원본 기록을 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갖

는지에 한 명확한 규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 형태의 기록에 

한 기록 리 범 를 정의하기 한 정책  기

 마련도 시 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식별하

여 기록의 정책  정의를 한 논의 확장의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으로 다루었다. 재의 제도하에서 명확

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야기되

었던 사건들을 통해 기록의 개념에 한 정책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기록 리 요건들을 식별

하 다. 한 다양한 정보 유형  방 한 비

으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형태의 기록을 리

하기 해 고려해야 할 요건들도 함께 살펴보았

다. 이와 함께 자  업무 환경으로의 환에 

따라 비 자 기록물의 자  리를 한 자

화 기록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화 기록물의 법  효력을 인정하기 해 요구

되는 속성들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책  정의에 포함되어

야 할 요소들은 행 법체계의 분석을 제로 한

다. 행 법령에서 기록의 성립 개념과 련한 핵

심 정의들을 살펴보고, 기록의 성립 개념과 련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건의 례  실무 장의 

사례로부터 쟁 을 도출하여 보완해야 할 시사

들을 도출하 다. 사법기 의 례를 주목한 

이유는 공공분야의 기록 리 업무에서 기록 

리의 상에 한 불분명한 정의는 처벌의 범주

와 연 되어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법기

에서 단한 공공기록 성립의 의미와 범 는 기

록 리 업무 수행의 기 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철환, 조 삼, 2021). 례 분석과 함께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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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동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효율과 

업 진에 한 규정｣, ｢ 자정부법｣, ｢ 자문서 

 자거래 기본법｣(이하 자문서법) 등에서

의 규정 내용을 분석하여 기록의 범 를 정하는

데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정리

하 다. 

한 데이터 형태의 기록 리 상에 한 

논의를 해서는 재 법령상의 원칙 이외에 

구체 인 상과 처리 차가 미비함을 확인하

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을 공공기록물의 

범 에 포 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이

와 함께 자기록의 법  증거력과 련한 논

의를 해 련 법령의 분석과 함께 법학분야

의 디지털 문서의 증거력 련 례  연구성

과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해외 사례의 자

기록의 법  효력에 한 규정을 살펴보기 

해 디지털 기록의 증거능력과 련된 법, 규정, 

표  등의 내용을 분석하 다. 

2. 현행법상 공공기록의 정의
ﾠ
본 연구에서는 기록의 개념에 해 행 법령

에서 규정한 내용을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공공기록물로서의 지 가 미치는 기록의 상

과 범 에 해 규정한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여 

정책  에서 기록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해 공공기록물법과 행정 효율과 업 진에 

한 규정에서의 기록의 정의를 살펴본다. 

공공기록물법에서 “기록물”을 공공기 이 업

무와 련하여 생산하거나 수한 문서․도서․

장․카드․도면․시청각물․ 자문서 등 모

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

고 있다(제3조). 행정 효율과 업 진에 한 

규정에서는 문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문서”는 행정기 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

행하는 문서와 행정기 이 수한 문서로 정의

하 다(제3조). 한 문서의 종류에 도면과 사진, 

디스크, 테이 , 필름, 슬라이드, 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록

물법에서의 기록물의 정의와 유사하다. 한편 “

자문서”에 해서는 자정부법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자 인 형

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장되는 표 화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즉 공공기록물은 

공공기 에서 공무와 련하여 생산, 수한 기

록으로 자  형태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의 법령에서 정의한 내용에서 공통으로 들

어있는 내용은 1) 공공기 이, 2) 공무와 련

하여, 3) 생산  수한 기록이며, 4) 그 유형

의 시를 들고 있다. 1)과 련하여 공공기록

물법과 시행령에서 공공기 을 정의하 고, 2)

와 련하여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기

록물로 남도록 명시하고 있다(공공기록물법 제

16조). 3)에 해당하는 내용인 기록의 생산  

수와 련하여 공공기록물법에서는 생산 

는 수한 때에는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한 규

정을 두어(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0조) 기록

의 생산을 정의하고 있다. 4) 기록의 유형에 

해서도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포 한다고 명

시하며, 기록에 포함되는 자기록에 해서도 

정의하 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사법체계에서 기록물

의 여부를 단하는 기 으로 삼기에는 충분하

지 않다. 특히 공공기록으로서의 지 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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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시 인 기록의 생산을 단하는 기 이나, 

공공기 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수한 정보자

원 가운데 기록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련하여 본 연

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 문제로 구분하여 연구

를 진행하고 한다. 첫째, 공공기록으로서의 지

를 갖게 되는 요건에 한 연구와 둘째, 공공

기록의 유형 범주에 포 되어야 하는 요소에 

한 연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ﾠ
3. 공공기록의 성립 요건
ﾠ
공공기록으로서의 지 를 갖게 되는 기록의 

성립 시 에 한 논의를 해 ‘남북정상회담 회

의록 삭제’ 사건(2013고합1232, 2015노622, 2015

도19296)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를 으로 

다루며 행 법령과 기록학계의 해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사건에 한 례를 분석했던 

선행연구(이철환, 조 삼, 2021)에서는 결에

서 기록의 성립 시 으로 보는 ‘결재’가 어떤 의

미인지를 분석하고 ‘법률 ’ 처벌 규정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기록의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논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쟁

을 심으로 기록 리를 한 법제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할 개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이하 ‘NLL 

화록’ 사건)이 논란이 되었던 쟁 은 통령

기록물의 생산 시   결재 시 에 한 명확

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회의록 본 삭제의 

법 여부이다. 2015년의 1심과 2심 결과 2020

년 법원은 배치되는 취지의 결로 원심을 

기하여 고등법원으로 환송하 다. 이 사건에 

한 법원의 원심 피고 무죄  항소심에서의 

검찰의 항소 기각 결, 그리고 법원의 ‘원심

결 기’ 결의 쟁 을 심으로 재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물의 생산 시 에 한 이다. 

원심과 항소심의 법원에서는 자문서가 ‘공문

서로 성립’한다는 것과 ‘기 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같다고 보았으며, 자문서가 공문

서로 성립하는 요건을 ‘결재’라고 악하 다. 

이의 근거로 구 자정부법과 구 사무 리규정

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 던 ‘등록’ 

차까지 마쳐야 ‘생산’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당시의 공공기록물법에 ‘생산’과 ‘등록’

의 개념이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등록’

되지 않은 기록물을 리에서 배재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 기 때문이라고 결문에 명

시하 다. 이 결에서 법원은 기록물의 ‘생산’

이 ‘등록’ 직  단계에서 생산주체에게 그 기록

물의 등록 의무를 발생키는 것으로 이는 곧 ‘결

재’라고 보았다. 반면, 법원은 이 사건의 청와

 이지원 문서 리카드가 보고  처리 과정

에서 결재권자의 ‘열람’ 항목이 선택되었고, 

자서명과 처리 일자가 표시되었으므로 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열람’처리에 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단한 것에 해 이철환, 조

삼(2021)은 이것은 일반 인 의사결정 기록과

는 다른 회의록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회의

록에 한 결재의사는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

는 의사이므로 이 법원의 단이 모든 기록

한 결재 의미로 확장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

다(이철환, 조 삼, 2021).

그 다면 ‘결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문서 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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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열람’ 항목을 

름으로써 자문자서명  처리일자가 기재되

었으므로 이를 ‘결재’ 행 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과 이에 반하여 ‘결재’란 ‘결재권자가 자신

에게 보고된 문서 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그 문서 리카드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그 문서 리카드

에 결재권자의 자문자서명 등을 하는 행 ’

로 정의하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후자

의 에서는 결재권자의 명시 인 ‘재검토’ 

지시가 있으므로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의 쟁 은 회의록의 본 삭제가 공

공기록물의 무단 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다. 1심과 2심에서는 회의록 일은 “최종 완성

된 단일본을 제로 하는 녹취자료의 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녹음자료를 

기 로 하여 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 인 완성본 이  단계의 본들은 독립하

여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회의

록 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으므로, 속성상 폐

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다. 한 비

리 련 법령상 비 기록의 사본 제작도 엄격

한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비 로 생산․ 리

될 내용이 담겨있는 회의록 일 본은 폐기

되는 것이 옳다고 단하 다. 결국 이 사건의 

문서 리카드 역시 함께 폐기되는 것이 문제없

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형법 제141

조 제1항을 근거로 미완성의 문서라고 하더라

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자기록’에 해당하므

로 공용 자기록등손상죄를 용하 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해서는 기록의 생

산 주체와 생산 시 , 기록으로 선언되는 시

과 기록으로서 성립되도록 하는 행 가 무엇인

지를 논의하고 이에 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한 기록의 성격에 따라 본을 기록

의 범 에 포함할 것인지에 한 검토 역시 이

루어져야 한다. 

ﾠ
3.1 공공기록의 생산과 등록

기록의 생산에 한 국내의 기록 리 련 법

령을 보면 공공기록물법 제16조에서는 “공공기

은 효율 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 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 리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이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는 “공공기 은 

공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을 포함하

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

물로 남겨 리하여야 한다”고 하 다. 하지만 

해당 규정만으로는 업무수행의 단계별로 어떠한 

과정에 의해 기록을 남겨서 리해야 하는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기록화 상인 기록물들은 공

공기록물법 제18조 “공공기 은 업무수행 과정

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수하 을 때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

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내의 기록

물에 한 정의는 련 법령에서 나타나듯이 ‘공

식 으로 결재 는 수한 기록물'이며, ‘생산 

는 수된 기록물은 등록'되어야 한다고 정리

할 수 있다.

한편 기록 리 국제표  ISO 15489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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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에 해 2001년의 표  제정버 에서는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 고유한 식별자를 부

여하는 행 ’라고 정의하 다. 보다 명확히 하면 

등록의 개념이 기록의 획득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록 리 행 라고 할 수 있다. 기록을 획득함과 

동시에 등록 행 가 이루어져야 이후의 기록 처

리 과정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갖는다(한국기록

학회, 2008). 여기서의 획득은 주로 자환경에서 

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포착하여 자기록 리 시

스템으로 기록을 확보하는 행 를 뜻한다(한국

기록학회, 2008). 그러나 ISO 15489의 2016년 개

정 에서는 등록의 개념이 빠져있다. 이는 업무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록시스템은 부분 시스템 

상에서 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식별자가 부여되

고 메타데이터가 획득되므로 별도의 기록 리 

단계로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정

은, 윤은하, 2018). 즉, 기록 리 국제표 에 따

르면 생산과 구별되는 별도의 차로서 등록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InterPARES에서는 기록물의 생산을 ‘활동

이나 참조를 해 기록으로 선언되는 문서를 

만들거나 수하고 따로 남겨두는 것’으로 정

의하 다(InterPARES 2 Project, 2008a). 기

록물 등록의 개념에 해서는 통 인 종이 

문서 기반의 환경에서 자 기록 리 환경으

로 변화함에 따라 보다 능동 인 개념인 획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획득은 기록 리시스

템으로 기록을 등록하는 의도 인 행 를 말한

다(Queensland State Archives, 2010). 하지

만 이 역시 자환경에서 부분의 기록시스템

은 기록을 생산함과 동시에 획득하도록 설계하

고 있다.

국내외의 기록의 생산과 등록에 한 개념을 

검토한 결과 기록의 생산과 동시에 등록이 이

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기록화 상의 공공기

록 리 체계로의 획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재 공공기록물법에서 기록으로서 획

득되기 해서는 생산된 기록이 등록되어야 하

고, 이 행 는 생산 직후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부분의 기록시스템은 생산

과 등록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 으로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생산 직후 등록되며 기록으로 

획득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ﾠ
3.2 공공기록으로 선언되는 시점

앞서 살펴본 기록의 생산과 등록의 개념을 정

리하면 기록물을 등록해야 기록으로 획득된다

고 정의할 수 있다. 기록물로 획득되기 해 필

요한 등록 행 에 해 국내의 련 법령은 다

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0조에는 “공공기

이 기록물을 생산 는 수한 때에는 그 기

의 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는 수 등

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

야 하며, 앙기록물 리기 의 장이 정하는 등

록정보를 자 으로 생산․ 리하여야 한다”

고 하 다. 동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는 기록물

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는 수등록번호

를 부여하는 시 을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하여는 결재 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고 규정하

다. 이 규정들을 보면 결재가 이루어진 후 등록 

차가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한 NLL 화록 사건의 

법원 결에서 삭제된 회의록 안에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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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 자기록등손상죄를 

용하 다. 형법에서 규정한 ‘공무소에서 사용

하는 서류 기타 물건 는 자기록’에 공문서

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 의 서류나 정식 

수  결재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

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미완

성의 문서라도 해당 규정이 용되어 공용 자

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한다고 결한 것이다. 여

기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 의 문서

라는 것은 앞서 검토한 공공기록물법에 의한 

결재를 받아 공식 기록으로 성립되기 이 의 

작성 시 부터의 모든 자료들이 해당된다. 공

무소의 이 모든 자료들이 기 의 기록 리 범

에 포함되는 기록 리기 의 리 책임이 부

과된 공식 인 기록 리의 상인지를 검토하

여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재와 같은 

추상 이고 불분명한 기록의 범 는 기록   

기록 리 문가의 책임범 와 련된 실무  

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한 선행연구(이철환, 

조 삼, 2021)에서도 기록의 개념 정립의 필요

성과 기록의 리유형과 리 방법에 한 가

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 다.

법규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은 외  구속

력을 갖는 것으로 행정기 에서의 법의 용을 

받는 리 상 기록의 범 를 정하기 해서

는 공공기록물법뿐만 아니라 련 규정 등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효율과 업 

진에 한 규정에 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제

6조)에 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6조(문서의 성립  효력 발생)

①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 자이

미지서명, 자문서서명  행정 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

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 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리하거나 지정한 자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 으로 밝히고 있지 않

으면 그 고시 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의 조항에 따르면 문서는 결재함으로써 기

록으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립된 기

록은 동 규정 제11조에 따라 즉시 생산등록번

호를 부여하여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이는 결재로 성립된 기록이 즉시 등록되어

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한 결재로서 기록으로 성립된다는 규정은 

자정부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26조에 따

르면 자문서는 그 문서에 해 결재를 받음

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제3호

에서는 자문서  자화문서의 효력에 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도 정의하 다. 의 

국내 법령에서 정의된 조항들을 보면 모두 기

록물의 성립은 결재가 이루어진 시 으로 명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코드, 메타

데이터, 문서로 존재하던 정보들을 시스템으로 

획득해야 공식 기록으로 선언된다. 이 차가 

국내 공공기록물의 범 에서는 결재 행 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기록물로서 성립되는 그 시 은 ‘declare’로 

표 된다. ‘declare’는 자기록 리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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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 리시스

템으로 기록을 등록하는 것이다. 코드 매니져

나 아키비스트가 보존 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나 조직의 기록 리시스템에 공식 으로 

획득되지 않은 자료들은 ‘기록’이라는 용어로 인

정하지 않는 반면, EDRM 시스템에서 이 에 

‘documents’로 명명된 것들이 획득 시 에 ‘기

록’으로 ‘declare’ 된다고 보았다(Yeo, 2008). 이

와 동일한 이론으로 Duranti는 기록은 ‘기록의 

결합 계’를 획득하기 까지는 기록이 아니라

고 하 다. 즉 기록은 그 생애주기에서 그것이 

‘따로 두어지며’, ‘다른 기록과의 계 속에’ 있을 

때 기록으로 정의하 다(Yeo, 2008). 따라서 기

록은 기록시스템의 리체계로 획득되는 시 부

터 기록의 지 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과 법령의 규정들은 문서 

유형의 기록에 용이 가능한 경우이며, 데이

터 유형 등의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기록으로 

성립되기 한 요건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부 인 유형별 기록 성립 요건들을 마련하기 

해서는 조직 내 생산되는 정보자원에 한 조

사와 함께 략  차원에서 기록의 범 를 결정

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기능에 따라 기록으로 

획득되어야 하는 유형과 범 는 달라질 것이며, 

결정된 기록의 범 는 성문화되어 규정에 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기록의 개념을 정

의하기 한 원칙과 기  마련이 우선 으로 선

행될 필요가 있다. 

ﾠ
3.3 초본과 사본의 공공기록 성립 여부

기록의 개념과 련하여 본과 사본의 어느 

범 까지를 기록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기록의 생산과 련하여 

InterPARES에서 본(draft)은 정정을 목 으

로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정의한다(InterPARES 

2 Project, 2008a). 생산자가 이후 정정을 염두

에 두고 만든 임시 일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고 보는 것이다. 작업 안의 경우 일회성을 갖

는 것들은 차상 폐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작업 안은 종종 nonrecords 상태로 강등된다

(Yeo, 2008).

앞서 살펴보았던 NLL 화록 사건의 1심과 

2심 재 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한 본 등은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회의록은 객

 사실을 확인하기 한 목 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회의록 안의 오기 등을 정정하고 확인

하여 최종 회의록을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회의

록 안은 임시 일의 성격으로 기록으로서의 

지 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일 사건

의 법원의 결과 같이 회의록 안까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

타 자기록'에 포함된다고 보고 공용 자기록

등손상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

한 경우 사실상 공공기 에서 작성되는 문서들

에 한 무단 폐기가 지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작업 안들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는 할 수 없다. 본이 기록으로서의 획득 상

이 되기도 한다. 의견을 수렴하기 해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달되는 경우나 수정  개

정의 요구 등이 첨부되는 안들은 공식 인 

시스템을 통해 이  버 과 최종 버 의 송수

신이 온 히 남겨져야 한다. 이것들은 여러 생

산자들과 업무 차  승인 과정의 증거를 포

함하기 때문에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집

인 수정이 발생하는 과정에서는 버  통제 



104  정보 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2023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Shepherd & Yeo, 

2003). 한 건축 계획이나 기술  설계 등과 

같은 기록들은 계획이 수정됨에 따라 거의 끊

임없는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차에 따

라 개발되는 과정의 활동 증거를 제공하는 모

든 안은 기록으로 획득해야 할 필요성을 갖

는 표 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Shepherd & 

Yeo, 2003).

그러므로 어떠한 형식을 갖는 기록 본들이 

기록으로 획득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성격의 

본들이 폐기되어야 하는지를 기 의 기록물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 최종본이 존재하지 않는 기록의 경우 본

의 기록 획득 규정 마련도 요구된다.

사본은 기록을 복제한 과정의 결과물로서, 원

본 는 원본이나 다른 사본을 복사하는 것으로

도 만들어진다(InterPARES 2 Project, 2008a). 

사본은 부분의 경우 증거  목 으로 필요하

지는 않기에 기록 리시스템으로의 공식  획

득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본에 소요

되는 물리  시간  비용을 감소하기 해 사본

제작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종이

뿐만이 아니라 자 매체의 사본 가이드라인도 

포함되어야 한다(Shepherd & Yeo, 2003). 그

러나 필수 기록으로서 보안 목 으로 제작된 

사본 등은 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사본이 기록으로서 성립되는가의 여부는 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의 상이 되었다. 이

와 련하여 사법기 의 견해는 원본이 아닌 

사본은 공공기록물의 범 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원본으로 인정받는 유일본으로서의 

사본을 포함한 원본이 아닌 경우, 사본의 반출

은 ‘유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법기 의 유권

해석과 함께(조 삼, 2009) 2014년도의 ‘청와

 문건유출’ 사건의 재 부 의견도 이와 맥락

을 같이한다. 해당 사건에서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이나 복사본은 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고 결하 다. 이상민(2008)의 논문에서는 

통령기록물의 유출과 련하여 미국의 통령

기록법을 분석하며 기록물의 사본은 공식기록

물이 아니라고 단하 다. 미국의 통령기록

법의 ‘ 통령기록 용어’ 범  조항을 소개하며 

‘사본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사본

으로서 업무 편의상 복사한 여벌의 사본 등의 

기록 자료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 다.

국내외의 의견 모두 유일본으로서의 사본이 

아닌 경우의 사본은 모두 기록으로 성립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본의 리 문제에 해 

집 할 필요는 있다. 사본의 반출 범   차

를 엄 하게 정의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반

출된 사본의 폐기 시 과 과정에 한 논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InterPARES2 로젝트에서는 기록의 

송상태에 따라 기록을 세 가지로 표 하 다

(InterPARES 2 Project, 2008b). 안(draft), 

원본(origianl) 그리고 복사본(copy)이 그것이

다. 이 개념에 따르면 원본은 반드시 완 성

(completeness), 원시성(primitiveness), 유효

성(effectiveness) 이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

어야만 한다. 사본은 원본과 련한 유효성과 

향력에 따라 다섯 가지-진본 사본, 원본형태 

사본, 모방 사본, 단순 사본, 유사 원본-로 표

할 수 있다. 진본 사본(authentic copy)은 법정

에서 법 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구 하기 

한 목 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식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증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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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원본형태 사본(copy in form of 

original)은 원본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원본

보다 나 에 발생된 것이다. 모방 사본(imitative 

copy)은 기록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재 하지

만 원본으로부터 사본을 항상 구분할 수 있는 방

식을 갖는 사본을 의미한다. 단순 사본(simple 

copy)은 단지 기록의 내용을 재 하기 한 사

본이다. 마지막 유사 원본(pseudo-original)은 

사본 제작자가 속이기 한 목 으로 원본을 

완벽히 모방하려고 시도한 사본으로 정의한다

(InterPARES 2 Project, 2008a). 

사본일지라도 그 활용 목 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고 용되어야 할 법  효력 범 가 다

를 것이다. 사본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것의 법

 효력이 미치는 범 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

한 기록 리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원

본과 본, 사본의 개념에 한 기록학 이론  

토 를 강화하여 기록 리 범 에 포함할 세부

인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ﾠ

  4. 전자화 기록의 원본 대체 
여부

4.1 전자화 기록의 개념 및 원본 지위 부여 

쟁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자기록 리의 개념

에는 생산 포맷이 디지털 형태인 기록뿐만 아니

라, 비 자기록물을 자 으로 리하는 개념

이 포함되어 있다(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7

조). 한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보존기

간이 구기록물  요기록물은 복제본을 제

작하거나 보존매체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기록물 리기 (시행령 제49조)과 기록

(시행령 제39조)에서 비 자기록을 보존매체에 

수록할 때에는 시행령 제29조의 방법에 따라 수

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29조에서 

제시한 방법은 원본과 매체를 함께 병행보존하

는 방법과 원본만 그 로 유지하는 방법,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가 원본을 체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보존매체의 활용과 련하여 동법

률 시행규칙에서는 열람(시행규칙 33조)이나 

시(시행규칙 34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조항에서 보면 비 자기록의 

자  리의 에서, 그리고 안정 인 매체

를 활용한 이 보존의 측면에서, 이와 더불어 

시와 열람 등 활용의 측면에서 비 자기록의 

자화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법  근거에 기반하여 공공기 에서는 

요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을 한 DB구축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장터를 통해 “ 요 기록 

DB구축” 검색 결과를 통해 2006년부터 2022년

까지 공공기 의 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계

약이 이루어진 황은 <그림 1>과 같이 총 964

건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 

많은 수의 공공기 에서 상당한 산을 집행

하며 재까지도 지속 으로 비 자기록을 

 1) 국가종합 자조달 나라장터 웹사이트에서 “ 요 기록 DB”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로서(2006.1.1.- 2022.12.31.), 

해당 검색어에서 락된 일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단순 장비 구매 용역은 제외함. 한 계약 

내용이 요 기록을 자화하는 DB구축 단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고 환경 정비나 기록물 메타

데이터 입력  검증 등의 사업 내용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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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공기  요기록물 자화 사업 계약 황

자화하는 DB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화 한 후 원본 기록의 처리방안에 해서는 

련 규정이 없다. 한 비 자기록물을 자화

한 기록을 자정부법에서는 “ 자화문서"라고 

정의하는데(제2조), 이러한 자화문서에 공공

기록물의 개념을 용하여 리하는 것인지 명

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자화 상 

기록을 의미하는 원본 기록을 폐기하는 것이 공

공기록물의 무단 폐기에 해당하는지 역시 명확

한 규정이 없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록

리 상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기록 리의 책임

이 있는 기록의 범 를 확정해야 상 범주가 

불분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책임 

소재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화 기록은 비 자 원본 기록에 한 사본

이지만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원

본을 체하는 경우는 어떤 유형인지, 원본을 

체한다는 것의 의미가 원본의 법  지 를 부

여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재로서는 공

공기 에서는 원본과 자화 기록 모두를 병행

하여 보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 에서 

서고 수용이 어려워 비 자 원본 기록을 폐기하

고 자화 기록을 체하여 보존하는 것에 해 

국가기록원에 검토 요청한 답변 내용을 보면, 

원본 기록의 폐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원본 지  

부여에 해 신 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김명옥, 2021). 이처럼 상당한 산

을 들여 자화를 진행하여도 원본을 그 로 보

존해야 하므로 효용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본을 병행보존함으로써 복 리 비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환

이 가속화되는 시 에서 병행보존의 상황은 불

합리한 측면이 있다.

자문서법은 자문서의 법  효력을 강력히 

명시하도록 2020년 개정되었다. 제4조에서는 

자문서는 자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

로 법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

다. 동일 조항에서 자문서의 서면 효력을 강화

하 는데, 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는 

장된 때의 형태 는 그와 같이 재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된 경우 그 자문서를 서면으로 본

다고 개정하 다. 이 에 별표로 열거된 경우에

만 서면의 효력을 인정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법

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으로 자문서가 서면의 효력을 갖는다는 네

거티  방식의 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자문서

의 서면 효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써 각종 법령

에서 요구되는 서면․문서에 의한 행 가 자

문서 형식으로 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자형태 기

록의 법  효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문

서의 효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

고, 공공기록물법 등 타 법령과의 체계성과 통

일성을 고려하여 조율이 필요하다. 자문서법

의 개정은 자문서의 보존을 명확히하고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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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폐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지만, 

공공기록물법에서는 비 자 원본 기록의 폐기

에 한 구체 인 기 이나 법  근거를 제시하

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기록물법 제48조에서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이 원본 추정의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이 

원본 추정의 효력을 갖는 경우는 동 시행령 제

29조 1항에서 규정한 기록의 보존방법  3호의 

방법에 해당한다. 3호는 원본을 폐기하고 매체

에 수록된 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

체 수록의 방식은 동 시행령 제29조 2항에서 규

정하고 있다.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은 

보존용 자매체에 수록하도록 하 고, 보존기

간이 30년 이상인 기록은 육안 식별이 가능한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게 되어 있다. 마이크로

필름이 육안 독이 가능하며 물리 인 안정성

을 유지하기에 장 을 갖고 있는 매체이지만, 

차 디지털화의 편의성이나 안정성이 증가하

면서 마이크로필름 신 디지털화하는 방식으

로 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의 원본 추정 규정만으로는 원본 기

록을 폐기하고 자화 기록에 원본 지 를 부여

하여 공공기록의 범 에 포 하기에는 불완

하다. 여 히 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과 법령

간의 충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자화 기록

의 원본 체가 아직은 불완 함이 례에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빙서류를 스캔하

여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와 함께 보존해

야 한다. 이와 련한 유권해석 사례는 여러 차

례 확인된다(서면-2018-법인-1312, 2018.5.31., 

서면2 -1978, 2005.12.5.). “문서로 받은 증빙

서류를 스캐  등을 통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 에 합하도록 정

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명 날인이나 

서명이 필요한 경우만을 원본이 필요한 경우로 

제시하고 있어, 모든 거래정부나 증빙서류가 원

본보존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반드시 원본 보존

이 필요한 경우에 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

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사기록에 해서도 자  리를 명시하

고 있지만, 원본의 인정에 한 구체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과거 수기 인사기록카드

를 산화하여 시스템으로 리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수기 인사기록카드를 원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병행보존이 필요하다고 해석하

다(김명옥, 2021). 

례나 유권해석이 아닌 원본의 보존이 반드

시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례에 해서는 자화 기록을 원본으

로 한다는 등의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 사법체계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을 인정하기 한 요건으로 무결성, 동일성, 진

정성, 신뢰성, 문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정

보생성과정에서 컴퓨터 로그램에 의해 자동

으로 생성되는 증거는 문법칙에 외를 두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해당 조항이 개정되기 에는 디지털 증거의 해

시값의 동일성을 수사 이나 문가 등의 증언

만으로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무결성을 증명

할 수 있다고 결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왕

재산 사건’2)). 디지털 증거력을 인증하기 해

서는 디지털 정보 생성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 

수집된 증거의 리  보 에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기 마련이 필요하다. 시스템의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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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 혹은 기록의 고정성과 무결성, 신뢰성, 

원본성 등의 개념을 용하여 련 내용을 규정

에 반 해야 사례마다 해석이 달라지고 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해외 사례 검토

자화 기록의 원본 인정에 해 독일과 

랑스 일본의 내셔 아카이 와 국과 독일의 

도서 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들 

기 에서도 원본 폐기를 제로 한 자화 기

록이 원본 인정 사례나 련 규정, 정책은 없다

고 되어 있다(박지혜, 2019). 이들 기 이 주로 

구기록물을 리하는 아카이 로서 기록물

의 보존 기능을 수행하는 기 의 특성이 반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범 를 보다 더 확장하여 디

지털 형태의 법  효력의 인증과 련한 내용

을 조사하 다. 

국제  국가 상거래의 자서명법은(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미국 연방에서 제정한 법으로 자  계

약의 유효성과 법  효력을 정의한 법으로 

자서명과 자  형태의 계약 기록이 법  효

력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ection 101). 

한 우리나라에서는 통일 자거래법으로 불

리는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의 

사례를 보면, 이 법에서는 기록이나 서명이 자

 형태라서 법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을 나타

내고 있고, 자기록의 법  효력이나 서면의 요

건을 충족함을 명시하 다(7.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Signatures, and Contracts). 

이 법은 미국 통일법 원회의 발의로 각 주마

다 입법 과정을 통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이

다. 이상의 자서명법과 자거래법은 미국 

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거래와 련

된 기록이 자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  

효력, 유효성, 집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유럽연합 

내에서 자문서와 자서명 사용에 한 조건

을 명시한 자문서의 법  효력과 련한 규정

(The European Union's Regulation No.910)

에서도 자  형태의 문서에 해 법  효력

과 법  차에서의 증거  능력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었다. 

캐나다 빅토리아 자거래법(Electronic 

Transactions Act)에서는 서면 요건을 충족하

는 조건에 해 자  형태의 기록이 향후의 

이용가능성을 해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엑

세스할 수 있으면 서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정의하 다. 즉 지속 인 엑세스 권한에 해 

명시하고 있다(5.Requirements for a record to 

be in writing).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서의 기록 제공 요건에서도 자  형태로 기록

을 제공할 것과 향후의 이용을 한 엑세스 권한

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활용가능한 방식으로 보

 2) 법원2013도2511, 서울고등법원2012노805, 서울지방법원2011고합1131, 2011고합1143, 2011고합1144, 2011고합

1145, 2011고합1146 병합사건: 왕재산사건은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 매체에 해 피고인

으로부터 압수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검증 차가 없었고, 원본매체의 압수 당시 해시값과 법정 제출 당시의 해시

값 비교를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는 차 역시 없었으며, 원본이 부존재하고 사본만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며, 일부 

증거자료는 법정의 열람과정에서 원본 보호조치 없이 원본에 엑세스함으로써 디지털 포 식 원칙이 훼손되었다

고 보았다(오길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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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기록이면 서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

다(6.Requirements to provide information or 

a record to be in writing). 기록의 보유에 있어서

도 자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원본 

소유를 충족한다고 보았으며, 이때의 무결성 평

가 기 은 기록의 장, 활용, 디스 이 과정에

서의 완 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의 유지 여부

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Requirements to 

provide and retain originals). 캐나다연방의 

증거로서의 자기록 표 에서는(Electronic 

records as documentary evidence) 자기록

은 증거로서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고, 증거로

서 법정에서 효력을 인증받기 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법  효력을 인

정받기 해서는 법  차상 자기록이 증거

로서 허용되기 에 4가지 요건-기록의 진본성 

확인, 시스템의 무결성, 통상 이고 일상 인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조직의 기록시스템

의 무결성 입증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5.2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electronic 

records as documentary evidence). 

다음으로 미국 기록물처분법(Disposal of 

Records)에서는 기존의 사진, 마이크로그래픽

스 외에 디지털화 기록을 추가하여 원본과 동

일한 효력과 증거  효력을 갖는다고 개정하

다(§3312). 나아가 2023년부터는 구기록물을 

NARA 아카이 로 이 할 때, 디지털 형식으로

만 이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NARA, 

2018). 모든 아날로그 버 을 디지털화하여 메

타데이터와 함께 이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

한 배경에서 디지털화된 기록이 구보존 기록

을 체함으로써, 원본 기록을 폐기하는 경우, 

디지털화하는 방식에 한 규정을 2021년 에 

새롭게 입법 고 하 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화 차에 따라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검증하여 디지털화 기록을 보존용으로 지정

하면 원본기록은 차에 따라 폐기되는 내용이

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 원본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이 필요한 사안에 해서는 다루

지 않고 있다. 단지 디지털화 결과에 해 검증

하고 기 을 충족하면 이 원본을 폐기하는 

차를 다루고 있다. 디지털화된 기록의 검증과 

련하여서는 §1236.58에서 제시하고 있다. 모

든 변환 상의 변환 완료를 확인하고, 메타데

이터의 이블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기술  

속성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며, 이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정보들이 획득되었는지, 그리고 디지털

화 기록의 각각의 구성요소와 본래의 형식에 

한 정보들이 획득되었는지 확인하고, 디지털 

변환과정의 기록화와 원본 기록의 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뉴 런즈  디지털화 표 지침(Government 

of New Brunswick Digitization Standard)에

서는 사 에 정해진 처분일정에 따른 원본 기

록의 폐기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일정표

에 따르더라도 다른 업무의 참고 필요성을 고

려하여 험평가를 실시해야하고, 디지털화 기

록을 리하기 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3.3Requirements for Disposal of Original 

Source Records). 한 디지털화 과정에 한 기

록화 항목으로 험평가와 모니터링, 메타데이터 

리, 품질검증, 원본 폐기의 기록화가 필요하다

고 하 다(4.Recordkeeping Requirements). 

마지막으로 태즈매니아 주립 아카이 의 법

 효력 규정(Legal Admissibility of Records)



110  정보 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2023

에서는 디지털화 기록의 진본성 입증을 한 

항목으로 디지털화 임워크의 실행, 완 하

고 정확한 디지털화 기록의 생산, 무결성 보호

와 같은 조치를 들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검토 결과 자  형태의 기록

일지라도 지속 인 근과 이용가능성을 보장

하여 리하고 있다면 법  효력과 증거력을 

인정한다는 범 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에서의 증거력이나 원본으로서의 지 를 

확인하기 한 구체 인 요건들을 제시하는 사

례에서는 진본성과 신뢰성, 무결성 등의 속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요건들은 디지털화 과정의 통제와 모니터링, 

디지털화 결과물의 품질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5. 공공기록의 정책적 범위 요소

5.1 공공기록의 기록 유형 확대 

공공기록물의 법  용 상을 규정하기 

한 정책  범  요소에는 다양한 기록의 유형

을 포 하는 세부 인 유형별 기록 식별 기

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서 본 연구의 2장의 

행법령의 정의에서 검토하 듯이, 재 공공기

록의 유형으로는 문서와 도서, 장, 카드, 시청

각물, 자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공공기록

물법 제3조). 이와 함께 도면이나 사진, 디스크, 

테이 , 슬라이드, 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

록들도 공문서의 범 에 포함하여 정의하 다

(행정 효율과 업 진에 한 규정 제3조). 

한편 “ 자기록물"에 해 공공기록물법에서

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문서와 웹기

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포함하는 기록정보

자료라고 정의하 다(동법 시행령 제2조). “

자문서"에 한 정의는 행정 효율과 업 진

에 한 규정의 정의(제3조)와 동일하게 자정

부법(제2조), 자문서  자거래 기본법(제2

조)에 정의되어 있다. “웹기록물"은 공공기 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웹 기반으로 생산된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 고, “행정정보 데이터세

트"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장, 검색, 제공, 송신, 수신 등을 해 조합된 문자, 

숫자, 이미지와 그 밖의 데이터로 정의하 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즉 공공기록물은 

비 자  매체뿐만 아니라 자  유형을 포함

한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 유형만으로는 공공

기록의 범 가 명확하지 않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언제 기록으로 획득되어야 하는지와 함

께 기록으로 선언된 이후에 기존의 기록시스템

과는 다른 행정정보시스템 내에서 기록의 진본

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한 방안 마련도 논

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행정업무 환경이 시스템 기반으로 

환되며 자  정보 리가 이루어지고, 데이터 

유형의 정보는 실시간, 방 한 양으로 생산되

고 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데이터 유형의 정보가 데이터세트 기록으로서 

자기록 리 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러한 

유형의 정보 가운데 무엇을 기록으로 식별하고 

평가할 것인가에 한 구체 인 리 로세스

와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데이터세트 기

록의 리를 해서는 무엇을 리 상을 식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데이터세트 기록 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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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선행연구(이경남, 최 훈, 임진희, 2021; 

황진 , 백 미, 임진희, 2021)를 참조할 수 있

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스템 내의 데이터세트

를 모두 식별하고 이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

여 보존할 상을 선별하는 평가 차와 방법, 

도구를 제안하 다. 이들 연구에서는 데이터세

트 기록의 평가와 련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상으로 폐기여부에 결정하는 것이 아

닌 기록의 가치를 사 에 평가할 필요성을 제

기하 다. 다양한 유형과 용량으로 생산, 수

집되는 데이터세트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

존기간을 책정하기 해서는 데이터세트 에

서 기록 리 상으로 포함할 기록을 식별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스템 내에

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악하고 시스템 

내외의 데이터간의 연계를 분석하여 데이터세

트로 식별하는 과정이 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데이터세트 기록 리 상을 식별하기 

한 방법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업무 목   

시스템간의 연계 구조, 자원 권한 방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리 상을 선정하고 행 

데이터세트 리 기 을 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김수 , 2022)에서도 데이터세트 기록

리 상을 확정하는 것을 기록 리 실행의 첫 

단계로 보았다.

한 기록으로 식별된 데이터세트를 기록으

로 획득하는 로세스 역시 기존의 문서형태와

는 차별화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록 성립 시 을 결재로 규정한 로세스는 

데이터세트 형태에는 용이 불가능하다. 기록

의 범 에 포함되는 데이터 요소를 식별하고 

기록으로서 획득하는 시 을 특정하여 데이터

를 고정하고 이를 기록으로 선언하는 로세스

를 고안해야 한다. 더불어 기록시스템으로 실

질  이 이 불가능한 유형의 경우, 본래의 시

스템 내에서 기록으로 선언된 데이터세트를 진

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며 지속 인 활용을 가

능하도록 하는 기능요건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에 쓰이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그 활

용 목 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다양한 시스템 유형의 데이터세트의 성격을 포

하여 단일한 식별 기 을 수립하는 것은 불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세트

의 실질  리를 해서는 무엇을 기록 리 

상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 기 을 마련하기 

한 차와 방법, 이를 한 지원도구에 한 

지침이 필요하며, 지속 인 연구와 용을 통

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되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

록정보자원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이것에 

해 기록 리의 상으로 식별하여 리할 필

요가 있는지를 정책 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공공기 의 기록 리 실무 장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5.2 전자화 기록의 원본 지위 인증 요건

자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록의 범

에 자화 기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자화 

기록을 포함한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

화 기록이 원본을 체할 수 있게 원본으로서의 

법  지 를 부여하고 원본 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법  리 

상으로서의 기록의 범 에 포 되는 자화 

기록에는 원본의 지 를 부여하고, 원본 기록은 

폐기하여 원본을 체함을 명확히 해야 무단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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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여부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서 원본의 지 를 명확히 하기 해서는 

기록의 증거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법체계

에서 기록으로 단하는 기 을 고려하여 법의 

용을 받는 기록 리 상으로서의 기록의 범

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  증거로

서 제출되는 기록의 속성으로 가장 요한 것은 

증거력을 확보하 는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윤은하, 2019). 즉 기록으로서의 증거력을 확

보하는 것, 특히 자  환경으로 리되는 기

록의 증거력 확보를 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정의되어야 한다. 증거력 인증과 련한 이슈사

항들은 다음과 같이 두 역으로 구분할 수 있

을 것이다. 

가장 먼 , 자화 기록의 법  효력에 한 

여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법  효력이 의

미하는 바는 사법체계에서 법  증거력이 성립

하는가의 여부를 성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단하기 한 법  증거력과 련한 인

증요건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법  증거력을 

자기록이 갖는다고 단하는 기 에는 디지

털 증거의 증거력 인증을 한 요건과 함께 

자기록의 특성도 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체계의 증거력이 포 하는 무결성, 진본성, 

신뢰성, 동일성, 원본성 등의 개념과 디지털 증

거에 을 맞춘 증거의 고정성, 정당성, 재

성, 신속성, 무결성, 보 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인증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화 기록은 원본의 진본 사본으

로 볼 수 있다. 자화 기록이 진본 사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요건의 마련도 필요하다. 원본 

기록과 자화 결과의 내용과 외  요소 등을 

검증하고 자화 로세스에 한 상세한 규정 

마련을 통해 진본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록과 동일함을 증명하여 진본 사본임을 인정

해야 법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자화 기록의 품질 확인 차가 필

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자화 기록의 법  증거력

에 한 해외사례 검토 결과를 반 하여 자

화 기록의 법  효력 인증을 한 개념과 인증 

요건들에 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

성할 것을 제안한다. 

먼  진본 사본임을 인증하기 한 기 들이 

필요하다. 원본 기록의 완 하고 정확한 표

물로서의 디지털 진본 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

는 무결성 인증  진본 확인 요소들이 구성되

어야 하고, 이와 함께 필수 인 메타데이터가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 검증 등

의 품질 리 요소들을 상세화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역으로는 디지털화 과정의 기록화가 

필요하다. 디지털화 상이 합리  시간 내에 

실행되어야 하며, 디지털화 로세스의 기록화, 

디지털화 작업 인력의 교육 등의 내용도 포함

되어야 한다. 한 한 모니터링과 디지털

화 품질 리를 한 매커니즘이 설계되어야 한

다. 세 번째 역은 신뢰할 수 있는 기록 리 

체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와 기록 리 정책과 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

를 지원하는 조직내 체계가 문서화되어 있어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역

은 모든 과정의 무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

템에 한 증명이 필요하다. 손실, 손상, 변경 

등의 무단 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속 인 엑

세스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무결성과 진본성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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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필요하며, 디지털 기록이 보 되는 기간 

동안 안정 인 작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진본 사본의 리 방안도 필요하

다. 자화 기록을 진본사본으로 인증했다면, 

그 이후의 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원본 기

록과 진본사본인 자화 일을 병행 보존하는 

경우 복 보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원본 기록

만을 구기록물 리기 으로 이 한다면 사

본 기록은 해당 기  내에 존재하게 되지만, 이 

사본의 리 방안에 한 지침이 없다. 한 

자화한 일로부터 사본을 복제할 수 있는 기

능을 취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본의 통제 방안

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록 리 체계의 

통제 하에 사본 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화 기록의 진본사본을 인증

하고 이를 통해 법  효력을 인정하여 원본으

로서의 지 를 부여한다면, 원본 기록의 폐기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록의 가

치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다면 자화한 기록의 법  효력을 인정하여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혹은 병행보존해야 하는 기 은 무엇인지, 이

러한 경우 디지털화한 기록은 진본사본으로 

리해야 한다는 등의 세분화된 기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화 기록의 법  효력을 강력하게 인정하

도록 자문서법이 개정되었으나 공공기록물

법과의 조율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기의 

자거래기본법이 자거래에 한 규정을 법률

로 제정한 것으로 일반법  성격을 띠고 있으

며 타 법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자거래에 용하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2012년

에 이르러 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거

래를 비롯하여 자문서 유통에 한 규정을 범

에 포함하면서 해당 법령의 용범 를 확

하여 법률 명칭이 “ 자거래기본법”에서 “ 자

문서  자거래 기본법”으로 변경되었다. 

자문서의 유통을 용범 로 하는 자문서법

이 일 된 법원칙을 용하기 해서는 공공기

록물법과의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공

공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한 법률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일반법으로서 용된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 이외의 법에서 원본 보존을 명시

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하여 디

지털화한 진본사본을 원본으로 체하고 원본

을 폐기할 수 있다는 등의 명확한 규정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사항 역시 상세한 요

건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자화 기록의 원

본 체에 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록 리 

실무 장의 혼란은 가 되고 있으므로 명확하

고 세분화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ﾠ

6. 결 론 
ﾠ
공공기록의 범 를 규정하는 것은 공공기

의 행정 업무에 한 국민의 이해와 설명책임

을 다하기 해 업무의 증거를 법 으로 남기

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한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

록물로 리해야 하는 상을 확정하기 한 

정책  논의에 포함되어야 할 요건들을 도출하

고 법제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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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에 해 정책  에서 정의되어야 

할 요소들을 식별하고자 하 다. 이를 해 

행법 체계에서의 공공기록물의 정의와 개념을 

검토하고 공공기록물로서 성립하기 한 주요 

요소들을 으로 분석하 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물 리에 포함되는 자화 기록의 법

 증거력에 해 국내외 사례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쟁 을 드러내고 이를 보완하기 한 

고려사항을 제시하 다.

먼  공공기록물의 개념 범 에는 생산과 등

록의 의미를 이론  검토를 통해 명확히 정의하

고, 공공기록물로서 효력을 갖는 시 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으며 기록물로서 성립되기 이 의 

본과 사본의 리 방안에 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그리고 행정 업무 환

경의 변화와 자동화된 업무 처리 시스템의 확산

으로 자문서를 비롯하여 디지털 형태의 기록

리 비 이 확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화 기

록의 법  증거력에 한 법제의 미비가 업무 

장에 혼란을 가 하고 있음을 지 하 다. 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공공기록의 정책  범 에 

다양한 기록 유형을 포 할 필요성을 정리하

다. 한 자화 기록의 법  증거력을 인증하기 

한 요건으로 자화 기록의 진본 인증을 한 

기술  조치  품질 리 요건들을 상세화할 필

요가 있으며, 디지털화 과정에 한 상세한 가이

드라인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공공기록물의 개념 범

를 규정하고 법제화하기 한 실제  조항들을 

다루지는 못하 다. 개별 공공기 의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행 입법례의 한계  분석 결과를 

반 하여, 입법 ․사법 으로 심층 인 검토

를 통해 정책  범 의 구체  내용을 도출하

는 후속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향후 법령에 반 하기 한 요건 설계

의 기본 논의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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